
건설위치■ 경 도 안성시 공도 택 개 내 블 민임대 호 블 민임대 호: 2 ( 1,039 ), 5 ( 517 )

임대대상■

임대대상 조건

민임대주택은 년이상 임대하며o 30 ,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.

사위 타 부정한 으 임대주택을 임대 거나 임대 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 을 양도하o 거나 임대주택

을 전대한 자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년이하의 역 또는 천만 이하의2 2 에 처하게 됩니다.

블
공

형

세대 계약면적( )㎡ 모 호수

층수 해당동

조

난

입주

정
공 면적 타

공

면적

합계 계
선

공

일

공전
주거

공
계

2

39

39.58 14.97 54.55 13.23 67.78

470 141 329

13~22
201,204,206,

207,208,209,210

식,

경사

붕,

개

난

년2008

8

39.58 14.95 54.53 13.22 67.75 13~15 201,202,203,205

49A

49.52 18.36 67.88 16.55 84.43

357 107 250

13~22
202,203,204,205,206

207,208,209,210

49.35 18.30 67.65 16.49 84.14 13~15 201,205,206,207

49B 49.56 18.65 68.21 16.56 84.77 29 9 20 14~15 206,207

49C 49.88 18.27 68.15 16.67 84.82 57 13 44 17~22 208,209,210

59A

59.99 22.70 82.69 20.05 102.74

63 20 43

16~17 203,204,205

59.75 22.51 82.26 19.98 102.24 14 202

59B

59.88 22.93 82.81 20.01 102.82

63 20 43

16~17 203,204,205

59.68 22.85 82.53 19.94 102.47 14 202

5

39 39.58 14.97 54.55 14.18 68.73 235 71 164 15~22
501,502,

503,504

년2008

6

49A

49.52 18.35 67.87 17.74 85.61

175 52 123

15~22
501,502,

503,504,506

49.35 18.31 67.66 17.68 85.34 15 506

49B 49.56 18.66 68.22 17.75 85.97 15 8 7 15 506

49C 49.88 18.27 68.15 17.87 86.02 40 12 28 20~22 502,503

59A 59.79 22.52 82.31 21.42 103.73 52 13 39 12~14 505

안성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



주거공 면적은 계단 도 주현 등의 면적을 말하며 타공 면적은 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, , , , , ,※

하층 하주차장 등의 면적임, .

선공 호수는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 제 항 내 제 항의 선공 대상자에게 정되는 호수이며32 4 5 ,※ 「 」

선공 신청미달호수는 일 공 분으 전환됨.

※ 입주 정 은 사정에 따라 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 는 추후 개 통 합니다, .

임대조건■

단위( : )

이 주택의▷ 임대차계약 간은 년2 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 에는 계 에서 정한, 입주자격을 충족하는

자에 한하여 년 단위 계약을 갱신2 할 수 있음.

위 임대 임대 는 최초임대차계약 간 동안 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 되는▷

액이며 입주 간 계 이 정한 위내에서 임대 임대 가 인상될 수 있음, .

▷ 민임대주택 입주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계 에 의거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 임대

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.

▷ 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경되는 경 에는 경된 임대조건으 계약체결하여야 함.

▷ 인과 세대 인과 동일한 세대 주민등 표등 상에 등재되어 있 아니한 자 세대 포함( ) 전

이 입주자모 공고일 현재(2007.10.29) 무주택인 세대주 서 아래의 소득 자산 유 에 해당되는 자

신 청 자 격

분 소득 자산 유

소 득

평 소득 이하2,410,370 단 인이상 세대의 경 이하( , 4 2,636,380 )

평 소득은 신청자 동일한 세대 주민등 표등 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 의 소득을 합*

산한 액이며, 인이상 세대는 신청자 동일한 세대 주민등 표등 에 등재된 세대 성 세대4 (

주 자 계존비속이 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, , . ) 4 .

토

개 공시 가 만 이하5,000

적 에서 정한 개 목 전 답 과수 목장 임야 천 염전 대 공장 주차* 14 ( , , , , , , , , ,

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잡종 을 대상으 하여 세대 합산한 액으 하되, , , , ) ,

농 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 는 제 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.( )

자동차 현재가치 취득가액을 으 매년 씩 감가상각 만 이하( 10% ) 2,200

블
공

형

임 대
임대

계 계약 잔 입주시( )

블2, 5

39 9,000,000 1,800,000 7,200,000 99,000

49A

49B

49C

16,000,000 3,200,000 12,800,000 147,000

59A

59B
23,000,000 4,600,000 18,400,000 189,000



▷ 단독세대주 인의 세대 주민등 표등 상에 자 또는 계존비속인 세대 이 없는 자 는 전 면적 이( ) 40㎡

하의 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 표등 의 성이. ,

이혼녀 자녀 정분가한 차남 이하 아들 출가한 딸과 계존속① ②

사위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 시아 또는 시어머니③ ④

미혼인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 에 한함 되어 있는 경 는 함, ( , ) .⑤

만 세 이상의 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정자는 세대주가가 아니어도 신청60▷

가능함.

공 일정■

공 일정 장소

※ 세대 인과 자를 포함한 세대 전 주택 신청1 ( ) 1 을 칙으 하며 신청할 경 에는 전부 무효,

처리됩니다.

이 주택에 입주 거주하 위해서는※ 입주자모 공고일 부터 임대차계약 종 일 무주택세대주 이어야

하며, 계 에 의한 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주택 자산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 판명된 자가 검색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※

에는 소명 간내에 소명자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한 통 일 부터 일이내 이내, ( 14 )

소명자 를 제출하 아니하거나 소명하 못하는 경 에는 당첨 계약을 취소합니다.

주택소유여부 확인 판정 은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 제 조의 에 따르며 신청접6 3 21 2 ,※ 「 」

수시 무주택 서약서 뒷면에 명 된 내 을 확인해야 합니다“ ” .

이 주택의 입주자 선정된 자가 임대차 간 종 전에※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(

함 에는 이 주택을 리 공사에 명도) 하여야 합니다.

리 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 선정된 자는※ 이 주택에 입주하

전에 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 않을 경 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, .

신청자격 이 되는 평 소득 액은 전※ 년도 도시근 자 가 당 평 소득 인이상 세대는 인가 평(4 4

소득 을 으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 제 항에 의하여 산출된 액입니다) 32 1 2 .「 」

공

형

신 청 자 격
신청접수 당첨자 표 계약체결

평 소득 순위

전
면적
50㎡
이하

이하2,410,370
인이상 세대는 이하(4 2,636,380 )

선공
2007.11.8

(09:30 16:30)～

2007.11.28
(15:00)

2007.12.26
12.28～

(10:00～
16:00)

이하1,721,700
인이상 세대는 이하(4 1,883,130 )

순위1,2,3
2007.11.9

(09:30 16:30)～

이하2,410,370
인이상 세대는 이하(4 2,636,380 )

순위1,2,3
2007.11.12 11.13～
(09:30 16:30)～

비 업 자동차를 대상으 세대주 세대 각각의 자동차를 으 산정한 액으 하되* ,

자동차등 부상 장애인 사 자동차는 제 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.( )



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 공 신청인 이 일 공 호수 선공 신청미달호수 비자모 호수 를 초과하는“ + + ”※

경 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않음.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참아름 홈페이 에 게시( 19:00

공고)

장소■

▷ 신청접수 한 폴리텍여자대학 강당: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( 349-6)

▷ 당첨자 표 계약체결 안성공도 참아름 민임대아파트 전시: 안성시 공도읍 두리( 95-1)

※ 한 폴리텍여자대학은 안성 에서 안성 면으 점에 위치하며 안성공도택 개 에 연접하여 있으며IC 3 ,㎞

전시 은 안성공도 참아름 민임대아파트 블럭 건설현장 좌측에 위치하고 있음2

각각 정확한 위치는 참아름 홈페이 를 참고하시 람( )

일 공■

거주 는 주민등 표등 상의 입주자모 공고일 현재의 주소 판단함.※

※ 청약저축을 사 하여 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당첨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 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

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.

선공■

입주자 선정

전
면적
50㎡
이상

이하2,410,370
인이상 세대는 이하(4 2,636,380 )

선공
2007.11.8

(09:30 16:30)～

순위1
2007.11.9

(09:30 16:30)～

순위2, 3
2007.11.12 11.13～
(09:30 16:30)～

공 형 입주자 선정

전 면적

미만50㎡

평 소득이 1,721,700 단 인이상 세대는( , 4 1,883,13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) 하며 남은,

주택이 있을 경 에만 평 소득이 1,721,700 을 초과하는 세대에게 공 함.

순위 입주자모 공고일 현재1 :① 안성시에 거주하는 자

순위 입주자모 공고일 현재2 :② 평택시 인시 이천시 천안시 음성 천, , , , , 에 거주하는 자

순위3 :③ 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

전 면적

이상50㎡

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순위내 경쟁시에는 안성시 거주자에게 선공 함.

순위1 :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년이 경과한 자 서 매 약정납입일에 납입 을2 회이상24 납입

한 자

순위2 :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개 이 경과한 자 서 매 약정납입일에 납입 을6 회이상6 납입

한 자

순위3 :③ 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

분 입주자선정

주택공 에 한 칙①

제 조제 항32 4

사업주체 자체 등 의 청에 의하여, 사업 철거민 등에게 일정호수를

선공 함 단 신청접수 간에 인이 도 신청하여야 함.( , )



선공 정호수▷

※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에 의한32 4「 」 사업 철거민에 대한 선공 은 도 안내문에 의함

선공 신청자가 정호수를 초과하는 경 에는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에 의한32※ 「 」 순위 점

으 입주자를 선정함. 단 가유공자 등은 가 훈처에서 정하여 통 한 순위에 의함( , )

선공 탈락자는 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 공 신청자 전환됨.※

동일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에 의거 아래의 점을 합산한 순위: 32 8■ 「 」

대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 에는 추첨에 의함, .

분 점3 점2 점1

세대주 나이① 세 이상50 세 이상40 세 이상30

부양가족의 수② 인 이상3 인2 인1

주택공 에 한 칙②

제 조제 항32 5

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선공 함.

입주자모 공고일 현재 만 세 이상의 계존속 자의 계존속 포함 을 년이상- 65 ( ) 1

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신청자 동일한 세대 주민등 표등 에 등재되어 있.(

는 사실에 의함)

장애인등 이 부된 자 단 자가 정신 체인 정신장애인 제 이상의 뇌- .( , , 3

장애인인 경 포함)

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에 한 률 에 의한 특수임무수- (5.18 ,「 」

행자 포함 또는 유족으 서 가 훈처에서 선공 대상자 선정하여 통 한 자)

북한이탈주민-

소 업인 특 제 조제 호 제 조의 정에 의한 소 업에 종사하는- 2 1 3「 」

근 자 서 소 업청에서 민임대주택 선공 확인서 를 아 제출하는 자“ ”

미성년 만 세 미만 인 자녀가 명이상 있는 자- ( 20 ) 3

여성가족부장 이 정하는 에 해당하는 호대상 모부자가정- ‧

소년소녀가정으 서 시장 수 청장이 추천하는 자- . .‧

블
공

형

①

공 칙

제 조32

제 항4

공 칙 제 조제 항32 5②

계
노부모

부양
장애인

가유공

자 등

자녀3

이상

가

소

업

근 자

북한이탈주민,

모 부자가정. ,

소년소녀가정

2

39 47 94 14 14 14 14 14 24

49A 36 71 10 10 10 10 10 21

49B 3 6 1 1 1 1 1 1

49C 6 7 1 1 1 1 1 2

59A 6 14 2 2 2 2 2 4

59B 6 14 2 2 2 2 2 4

5

39 24 47 7 7 7 7 7 12

49A 17 35 5 5 5 5 5 10

49B 1 7 1 1 1 1 1 2

49C 4 8 1 1 1 1 1 3

59A 5 8 1 1 1 1 1 3



의 가점은 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에 의한 선공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 제, , , , 32 5※ ⑤ ⑥ ⑧ ⑨ ⑪ 「 」

부양가족은 입주자모 공고일 현재 인과 동일한 세대 주민등 표등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 계존비,※

속 자의 계존비속포함 형제자매 만 세이하 또는 만 세이상인 자에 한함 를 말하며 세대분리된( ) ( 20 60 ) ,‧

자 부양가족을 포함함.

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모 공고일 이후 된 것이어야 합니다.※

타 에서 하는 서류는 해당 의 인이 날인된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※

공통서류■

민주택공 신청서 통1▷ 전 면적 이상의 주택을 신청하는: 50㎡ 청약저축 순위자에 한하여 제출1,2 청약저축(

가입은행에서 )

주민등 표등 통1 :▷ 안성시 거주자의 경 안성시 전입일자가 표시되도 아 제출

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 에는※ 자의 주민등 표등 통1 추가제출

주민등 표초 통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1 :▷

입주자모 공고일 이후 주소 동자-

당해 주택건설 역 거주자 서 주민등 표등 상 당해 시 자치 에서의 거주 간이 확인되 않는 자- . .

과거 년이상 주소가 표시되어야 함( 5 )

만 세이상의 노부모 년이상 부양자 서 주민등 표등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 않는 자- 65 1

신 청 서 류

당해 주택건설 역 거주 간③ 년 이상5 년 이상3 년 이상1

미성년 만 세미만 자녀의 수( 20 )④ 자녀이상3 자녀이상2 -

만 세이상인 계존속 자의 계존속 포함 년이상 부양자65 ( ) 1⑤ 점: 3

소 업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 자 임 제( )⑥ 점: 3

퇴 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부터 년이상 건설근 자퇴 공제 를 부 은 건설근 자1⑦ 점: 3

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 제 호에 해당하는 자31 1 1 5 , 7 , 7 2 8⑧「 」 ～ 점 전: 3 ( 40

미만 신청자만 해당)㎡

민 초생활수 자 호대상 모부자가정 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유족으* , , (5.18 , )∙

민 초생활수 자 선정 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 위안부 세이상의 계존속, , , 65

자의 계존속 포함 을 부양하는 자 서 민 초생활수 자 선정 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건설( ) ,

통부장 또는 시∙도 사가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 하다고 인정하는 자

민 초생활 장 시행 제 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36⑨「 」 점 전 미만 주택 신청자만: 3 ( 40~50㎡

해당)

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⑩ 전 면적 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( 50 )㎡

각 순위 최저 납입횟수 다 회이상 추가납부자- 12 점: 2

각 순위 최저 납입횟수 다 회이상 추가납부자- 6 점: 1

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⑪ 점 전 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: 3 ( 50 )㎡



호적등 통 아래의 해당자만 제출1 :▷

주민등 표등 에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 등- ( , , , )

만 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정자- 60 계존속의 장애인 명서 제출( )

미성년 만 세 미만 자녀의 수가 인 이상인 경 서 주민등 표등 상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- ( 20 ) 2

건강 의 험 사 세대주 세대 전 이 표시되어야 함( ) :▷

소득입 서류 세대주 만 세 이상인 세대 전 의 소득을 입 할 수 있어야 함: 20▷

위 소득입 서류는 일 적인 경 의 소득입 서류 서 개 상황에 따라 달라 수 있습니다.※

※ 소득의 입 은 신청자 서 하셔야 하며 소득을 입 하 못하는 경 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, .

신분 도장,▷ 인인 경 서명으 대신할 수 있음( )

민임대주택공 신청서 무주택서약서▷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( )

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■

해당자격 소득입 제출서류 현 장 최종년도분( , ) 처

근

자

일 근 자
년도 근 소득 천 수 수 인날인2006 ( )

또는 년도 소득 액 명 재 명서 첨부< > 2006 ( )

해당 장

세무서

신 취업자 전 자
근 소득 천 수부 사 인날인( )

입사일자 재 또는 재 명서 첨부*
해당 장

자

업

자

일 과세자 간이과세,

자 면세사업자,

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 소득 액 명2006

사업자등 사

세무서

간이과세자 소득세 미

신고자

간이과세자 사업자등 명

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 사< >

세무서

인사업자
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 소득 액 명2006

또는 년도 근 소득 천 수 수 인날인< > 2006 ( )

세무서

해당 장

신 사업자 서 소득입 서류

를 제출할 수 없는 자

민연 정 자 통 서 등 표시( )

또는 민연 험 납부 명서 등 표시< > ( )

사업자등 사

민연 리공

단

민 초생활수 자 또는 차

상위계층
해당사실을 명하는 서류 동사무소

무 자 등 비사업자 확인각서 공사 소정양식( ) 접수장소

공 대상 제출서류 처

선공

대상자

모 공고일 현재 만 세 이상의 계존속 자의65 (

계존속 포함 을 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) 1
계존속의 주민등 표초 동사무소

장애인 제 조의 정에 의하여 장애인등29「 」

이 부된 자

장애인 카드 사

또는 장애인 명서< >
동사무소

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(5.18 , )

또는 유족
가 훈처 훈청 에 신청( )

가 훈처

훈청( )

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확인서 통일부



소 업인 특 제 조제 호 제 조의2 1 3「 」

정에 의한 소 업에 종사하는 근 자
민임대주택 선공 확인서

소 업

청

미성년 만 세 미만 인 자녀가 명이상이나 주민등( 20 ) 3

표등 으 확인이 안되는 자
호적등 동사무소

여성가족부장 이 정하는 호대상 모 부자가정. 모 부자가정 명서. 동사무소

소년 소녀가정으 서 시장 수 청장이 추천하는. . .

자

시장 수 청장의 추천서. . 시 청. .

동일순위

경쟁시

점서류

세대주나이 부양가족의 수 당해 역 거주 간, , 주민등 표등 으 확인
도제출(

없음)

미성년 만 세미만 인 자녀가 명이상이나 주민등( 20 ) 2

표등 으 확인이 안되는 자
호적등 동사무소

모 공고일 현재 만 세 이상의 계존속 자의65 (

계존속을 포함 을 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) 1

등 표등 으 확인이 안되는 자

계존속의 주민등 표초 동사무소

소제조업체 근 자 상시근 자의 수 인미만( 300

또는 자 억이하의 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80

근 자인 경 )

사업자등 사 재 명,

서 인등 부등 소득세, ,

천 수이행상황신고서

해당 장

년이상 건설근 자 퇴 공제 를 부 은 자1
퇴 공제 적립내역서 또는 건

설근 자 수첩 참( )

건설근 자

공제회

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 제 호 제31 1 1 5「 」 ～

호 제 호 제 호에 해당하는 자, 7 8 전 면적 미( 40㎡

만 신청자만 해당)

민 초생활수 자- 민 초생활수 자 명서 동사무소

호대상 모 부자가정- . 모 부자가정 명서. 동사무소

가유공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- (5.18 ,

함 또는 유족으 서 수 자의 소득평가액)

이하인 자

가유공자 등 확인

수 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

명하는 서류

훈청

동사무소

북한이탈주민- 북한이탈주민등 확인서 통일부

일 위안부- 일 위안부 결정통 서 사 여성부

만 세 이상의 계존속 부양자 수 자의 소- 65

득평가액 이하인 자

수 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

명하는 서류
자체

동사무소( )

건설 통부장 또는 시 도 사가 임대주택- .

의 입주가 필 하다고 인정하는 자

해당 빙서류

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 전 면젹( 40~50

미만 신청자만 해당)㎡

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빙하

는 서류

자체

동사무소( )

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 이상주택 신청자( 50㎡

만 해당)
민주택공 신청서 가입은행

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 면(

적 이상 신청자만 해당50 )㎡

임대차계약서 사

청약저축통장 면 사1
-



당첨자 표 계약체결

동 호 추첨 당첨자 표.■

주택의 동 호는 신청형 에 따라 동 층 향 분없이 민은행 전산 추첨에 의함. , , .▷

당첨자 명단은▷ 경 공사 안성공도 참아름 민임대주택 전시 안성( )에 게시하며 경 공사, 홈페이

(www.gico.or.kr 경 공사 민임대주택 참아름) (www.chamarum.net)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 통. (

하 않으며 착 를 위하여 전화 는 답 드리 않습니다, .)

신청인 이 모 호수를 초과할 경 에는 모 호수의 일정비율 을 비당첨자 선정하며 비당첨자는 당(30%) ,▷

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비순 에 따라 계약체결함 동 호는 계약체결시 추첨으 결정. ( . )

계약체결■

▷ 당첨자는 계약 인감 명서 통, 1① ② 최근 개 이내 행분( 3 ) 인감도장 신분, ,③ ④ 을 비하여 정된 계

약체결 간 도 계약안내를 하 않음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( ) .

계약은 인이 하는 것을 칙으 하되 불가피한 경 에는 자 또는 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허 단, . ( ,▷

자 의 자가 대리 계약할 경 상 인 비서류 에 위임장 당첨자 인감 명서 대리인 신분 을① ② ③

추가 제출하여야 함)

임대 납부계좌 납부■

개설 민은행 계좌 호 주 경 공사: , : 965601-01-300904, :▷

납부 정된 임대 은 납부약정일에 해당은행 점 무통장 입 타행입 불가 하시 라며 납: ( ) ,▷ ㆍ

부일정 액등에 대하여 리공사에서는 도의 통 를 하 않음

무통장 입 시 입 인란에 동 호수를 필히 재하시 랍니다▷ ㆍ

유 의 사 항

철 거 민

선공

주택공 에 한 칙 제 조제 항에 의한 사업 철거민 등에 대한 선공 은o 32 4「 」 도의 안

내문에 의합니다.

신 청

신청은 인 자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 표등 상에 등재되어 있는 계존비속만 가능하며o , ,

불가피한 사유 대리신청을 할 경 에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 명서를 제출하여야( )

합니다.

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환하 않습니다o , .

당첨 계약/

위 약

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으 인한 공가 생에 대비하여 모 하는 것이므 실o

제 계약 입주시 는 대 간이 어 수 있습니다.

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는 경 에는o ,

신청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 되며, 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가 아닌 자가

신청하여 당첨후 계약해 시에는 위약 이 부과됩니다.



o 계약체결후 입주하 아니하고 계약을 해 하거나 입주 정 간 종 일 이후 이내에 입주하, 3

않고 임대차계약이 해 될 경 에는 소정의 위약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연락처

경

당첨 비당첨자 포함 후o ( ) 주소 전화 호가 경되는 경 에는 시 리 공사에 통, 하여야 하

합니다.

입 주

입주시 리 에 필 한 자 을 미리 확 하 위하여o 일정 액의 리비선수 을 입주시 1

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되돌 드립니다, .

입주시 잔 리비선수 의 납부 이삿 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인임을 확인한 후 열o , ,

쇠를 불출하며, 입주 정 간 종 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 에는 거주여부에 계없이 입주 정

간 종 일 익일부터 임대 리비 잔 연체 가 부과됩니다, .

실 입주일이 입주 정일 다 앞당겨 경 미도래 잔 은 입주 전에 함 납부하여야 합니다o , .

비당첨자가 입주자의 해약으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 에는 도 장판 등 내o ,

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 다를 수 있습니다.

타사항

이 주택에 설치된 코니는 주택공 면적에서 제 된 비주거공간으 샤시 설치에 따라 내 부o .

의 도 습도차이 결 현상이 생될 수 있으므 입주자 서 환 등의 조치를 취하

여야 합니다.

세대모형 팜플 등 각종 홍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o , . , ,

를 돕 위한 것으 실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팜플 에 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 부득이한 경 에는 동o , ,

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 경될 수 있습니다, .

신청 계약장소 주 에서 생하는 각종 상행위 대출 인테리어 등 는 리 공사 는 전혀 무o ( , )

한 사항이 니 착 없으시 랍니다.

o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 상 정에 따라 상될 수 있습니다.

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 주택공 에 한 칙 등 계o 「 」 「 」

에 의합니다.

참고사항

안성공도 택 개 의 도 상하수도 학 등의 각종 시설 설치는 사업추 과정에서o , ,

가 자체 육청 등 에 의하여 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 에 맞추어 공되, ,

않을 수 있습니다.

o 이 주택의 초등학생은 택 개 에 연접하여 있는 공도초등학 에 정하게 됩니다. 단(

내 초등학 의 개 정시 는 육청의 학 설립계획에 의하여 수립될 정이며 정확한 사항,

은 안성시 육청에 문의하시 랍니다.)

이 주택은 경 공사가 접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거 입주개o ,

시일 이전에 입주 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 통 합니다, .

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코 건설 주 입니다o ( ) .



참 고 사 항

노약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.

최초 계약자의 가족 제 이상의 체장애인 또는 만 세 이상의 고 자 가 있는 경 계약체결시 신청“ 3 65 ”

한 세대에 한하여 아래의 노약자 편의시설을 무 설치하여 드립니다.

현 마 틀 경사 체장애인- ( )

실 미끄럼 타일 체장애인 만 세이상 고 자- ( , 65 )

공 점자스티커 시각장애인- ( )

이 주택은 무주택 민의 주거 을 위해 정부 재정과 민주택 등 을 아 건설됩니다( ) .

문의전화

안성공도 민임대주택 전시 (031)656-5800

경 공사 고객 센타 1588-0466

경 공사 주택분양팀 (031)220-3282 3286～

전시

위치
경 도 안성시 공도읍 두리 95-1

인터넷
www.gico.or.kr 경 공사 홈페이

www.chamarum.net 참아름 홈페이

경 기 지 방 공 사


